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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예비국왕, 세자로 사는 법

최호

조선시대 적장자로서 세자에 책봉되는 나이는 대략 8세 전후였다. 아직 성

인이 되기 전이었지만, 세자에 책봉되면 바로 관례(冠禮)를 행하고 배우자를

골라 혼례를 치르는 것이 관행이었다. 조선시대 유교예법서인 『주자가례(朱

子家禮)』에 의하면 관례는 15∼20세 사이에, 혼례는 16∼30세 사이에 치르

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남자의 혼인연령을 15세

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세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지킨 경우가 별로 없었다. 대부분은 원

자책봉 후에 곧바로 관례를 행했다. 이는 원자로 책봉된다는 사실 자체가 성

인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관례는 어른의 표시로 모자인 관(冠)과 성인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자(字)

를 지어 주는 의식이다. 본래 관례는 자신의 집에서 치르는 것이지만, 세자

의 관례는 나이 많은 종친의 집을 빌려 거행하였다. 대궐 정전에서 관례를

치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관례의 의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주인(主

人)은 보통 관례를 행할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상례이나 원자의 아버지

는 왕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종친 중에서 선발하였다. 관례가 끝나면 이어서

왕에게 인사하고 종묘에 고했다.

조선시대 왕의 혼례는 대체로 세자 시기일 때에 치렀다. 연령은 대체로 10

세 안팎이었다. 예컨대 현종․숙종․영조․정조․헌종 등은 11살에 혼례를

치렀고, 경종은 9살에 혼례를 치렀다. 이는 법보다 상당히 이른 조혼이라고

할 수 있다. 세자빈은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이므로 왕비의 간택처럼 삼간택을

하였고, 선발된 후에는 세자와 마찬가지로 임명장을 받았다. 또한 세자는 세

자빈 이외에 공식적으로 후궁을 둘 수 있었다. 세자, 세자빈, 후궁은 동궁(東

宮)이라는 궐내의 독립 구역에 거주하였다. 세자는 마치 떠오르기 전의 태양

과 같은 존재이므로 궁궐 동쪽에 거처하고 그 명칭도 동궁이라고 하였다.

세자는 엄밀히 말하면 예비왕일 뿐이었다. 따라서 세자로 있을 때에는 철

저하게 자신의 주제를 지켜야만 하였다. 세자가 정치에 간여하거나 인사에

개입하게 되면 바로 삼사(三司 : 사헌부․사간원․홍문관) 관료들의 탄핵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아버지인 국왕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자는 아들이 아니라 정적

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세자가 정치에 간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세자로서 공식적으로 정치에 간여한 경우가 적지 않았

다. 대리청정이 그것이다. 보통 왕이 중병에 들어 정사를 살필 수 없거나, 노

년에 격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또는 국난을 당하여 세자에게 위임통치를

시킬 때이다. 세종의 경우, 말년에 격무를 덜기 위해 세자(후의 문종)에게 약

5년간 대리청정을 시켰다. 임진왜란 때의 광해군, 영조 때의 사도세자, 순조

때의 효명세자도 국난 또는 부왕의 중병으로 대리청정을 하였다.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는 상황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왕권에

위협을 느낀 국왕이 마지못해 대리청정을 명하는 경우다. 계속해서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발발하면 흉흉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

는 수가 있다. 더 심하면 국왕이 아예 전위하겠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때 세자의 입장에서 대리청정은 몹시 위험하다. 대리청정을 잘하더라도 모든

영광은 주상에게 돌아가지만 반대로 조금의 허물이나 실정이 있으면 세자의

책임이 된다. 문종을 제외하면 대리청정을 했던 세자의 처지는 매우 불행하

였던 사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광해군은 위임통치를 계기로 부왕 선

조와 극단적인 불화를 겪었으며, 효명세자는 약 3년간의 대리청정을 통해 외

척 안동김씨를 막다가 의문사를 당하였다. 그러나 누구보다 비극적인 사람은

부왕에게 죽음을 당한 사도세자였다. 사도세자는 14년간 부왕을 대신하여 국

정을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

고 그 결과는 조선 왕실의 최대 비극이라 할 수 있는 뒤주 사건으로 막을

내렸다.

이와 달리 노년의 왕을 대신하거나 병중의 왕을 돕기 위해 대리청정을 할

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세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정치를 경험하는 셈이

된다. 또한 국왕도 자신의 왕권에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굳이 세자의 허물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군주제도의 허점이 훌륭하게 보완되는 순간이 바로 이

때라고 하겠다.

세자는 대리청정 기간 중에 국왕을 대신하여 왕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

다. 그렇지만 세자가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우선 세자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은 일일이 왕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

다. 또한 신료들도 후일 국왕이 친정할 날을 고려하여 세자와 왕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처신한다. 왕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리청정을 한다 해도 세자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비상사태가 해결되면 대리청정은 취소되고 세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다. 아침저녁으로 문안인사하고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예전의 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세자는 자신의 시대를 기다려야

한다.


